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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

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 (국토교통

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

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9)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

하며,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합하여(또는 각각)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

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과

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

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